
    2019년도

환경정책설명회 및 

신기술세미나

○ 주 관 :

 

전북환경기술인협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후 원 : 전라북도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장소 : 전북대학교 자동차산학협동관

       2층 대회의실(205호)





2019년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세미나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4:00 - 

14:25
 ○ 세미나 참가자 접수

14:25 - 

14:30

 ○ 인사말

 ○ 내빈소개 및 격려사

회장

사회자

14:30 - 

15:10

(40 분)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15:10 - 

15:50

(40 분)

 ○ 화학사고 대응 절차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15:50 - 

16:00

(10 분)

 ○ 휴식시간 

16:00 - 

16:40

(40 분)

 ○ 19년 환경정책 방향 및 지도점검 사례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16:40 - 

17:30

(50 분)

 ○ 19년 환경정책 방향 전라북도청

17:30 - 

18:00

(30분)

 ○ 질의 및 응답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사고 대응 절차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별도 자료 제공 없음

추후 자료 제공 여부는 협의 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19년 환경정책 방향 및

지도점검 사례

새만금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별도 자료 제공 없음

추후 자료 제공 여부는 협의 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19년 환경정책 방향

전라북도청

환경보전과





Ⅰ  공통 준수사항

  

   폐수 배출(방지)시설과 대기 배출(방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때에는 시설 운영상황 등을  

규정된 양식에 따라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함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업체, 대기 배출시설이 소규모인  

업체, 배출시설을 장기 미가동 또는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운영일지  

기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어떠한 경우에도(시설 미가동 시에는 배출량 “0”) 운영일지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므로 

임의로 판단해서 운영일지를 기록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다만, 시설 가동 형태에 따라 운영일지의 일부 사항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점검  

기관 (☎280-4535)과 협의 후 효율적인 기재 방법을 강구.

   폐수를 위탁이나 재이용하는 사업장은 일반 일지서식이 아닌 별지20호 서식을 이용하여 일지를

     작성해야 함 

      

연월일

결 재
가동시간
(  ～  )

원료사용량
용 수
사용량

(L)

폐 수
발생량

(L)

폐수위탁처리
보 관
폐수량

(L)

기타 
중요사항

위탁량
(L)

위탁ㆍ수탁
확 인 서
일련번호

처 리
업 소

명
대표자 환경기술인

   운영기록부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되는 사항임. 

     ① 운영일지 중 전기사용량과 폐수발생량, 용수사용량은 반드시 계량기에 표시된 적산유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지와 현장 적산유량계를 확인하여 다를 경우 허위기록으로 과태료부과

     ② 방지시설에 관한 보수, 교체, 약품사용량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일지에 기록해 놓을 것

     ③ 생산일지와 운영일지상 가동시간이 일치할 것

 1.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31> (앞 쪽)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

결

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1 외  종

2 외  종 장기간 미가동의 경우

3 외  종 사유기재

4 외  종

5 외  종

* 비고란은 정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2.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방  지

시설명

설치

위치

전력사용량

(㎾/h)

처리용량

(㎥/min)

처리오염

물    질

처리농도

(ppm 또는 

㎎/S㎥)

처리효율

(%)

사용약품

약품명 사용량

210㎜×297㎜(신문용지 54g/㎡)
        

 신고필증에 기재된 배출시설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실재 배출시설 가동시간을 기재  

 할 것

 반드시 적산전력계에 표기된 누계를 

 기록하고 수세식의 경우 약품사용량도

 기록하여야 함



(뒤 쪽)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방지시설명 배 출 구 별 보 수 기 간 보  수  자 보 수 명 세

3. 자가측정사항

측정일:

①기   상 ②기온 ③습도 ④기압 ⑤풍향 ⑥풍속

 □맑음,   □흐림,   □구름,

 □눈,     □비
℃ % mb 풍 m/sec

⑦배출구

번  호

⑧주요배출

시 설 명

⑨측 정

항 목

⑩측정농도

(ppm, ㎎/S㎥)

⑪일일유량

(S㎥/일)

⑫일일배출량

(㎏/일)

⑬검  사

기기명

⑭검 사

방 법

⑮연 료 명  및  사 용 량

  (                 일)

⑯원 료 명  및  사 용 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 포함)

⑰환 경 기 술 인 의 의 견
 자가 측정 기록부 내용을 검토 후 적정 운영여부나 수리 및 여타

 관리가 필요할 경우 의견을 반드시 기재 

⑱기                  타  자가측정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기재

    환경기술인 직급 :                                 성명 :            (인)

※ 작성요령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

자에게 해당 오염물질 전부를 위탁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2.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제2호와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나목의 방지시설 보수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과백 및 활성탄 교체, 배출시설과 연결된 

캔버스 수리, 펄스교체 등 수리내역 기재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
재

환경기술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무자

직ㆍ성명
 ※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항목

구분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
사용량
(㎥/일)

검침
시간대

항목
구분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

배출량 및 
사용량(㎥/일)

계 폐수발생량
상수
도

1호
폐수배출량2호

공업
용수

1호 냉각수량2호
지하
수

1호 소모
(증발량)2호

하천
수

1호
재사용량2호

해수
등

기타

1호
생활용수량2호

4.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 처리량(㎥) 보관량(㎥) 함수율(%) 보관장소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필증상의 배출시설명을 기재하고 실제 가동시간을 선으로 작성

방지시설명을 기재하고 가동시간을 선으로 작성

용수사용량을 공급원별로
적산유량계 전일 및 금일지침

사용량을 빠짐없이 작성

폐수 발생량, 증발량, 
재사용량과 생활용수 
사용량을 유량계를 

기준으로 작성
(증발량의 경우단순하게 

용수사용량에서 
폐수발생량을 빼지 말고

유량계 설치후 산출)

슬러지 발생,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뒤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용량(㎏)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합니다.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용량
(㎾h)

금일 폐수 1㎥당
소모전력량(㎾h/㎥) 검침시간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고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고량 비고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pH 수온 DO SV30 MLSS SVI 폭기시간 주미생물상태

  ※ 미생물 관찰: 현미경 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적습니다.
9.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0.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항목
구분 pH BOD

COD SS n-Hex CN Cu 분석일

원폐수
방류수

   ※ 사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항목별 점검내용

항목
구분 pH BOD COD SS TN TP 유량계 시료채취조

청소상태
시료도입(튜
빙류) 상태

시약류 
주입상태
센서류 

작동여부
소모품 교체

12.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원료 및 첨가제 종류 및 사용량 작성

방지시설 전력사용에 관한 사항 작성

수처리 약품 구입, 소모 및 잔량 작성

폭기조를 보유한 경우 폭기조 상태 작성

원폐수 및 방류수 상태를 오염물질별로 작성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업소만 작성



     환경기술인의 임명

     ① 임영기간: 최초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에 임명하여야 하며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하며 다만 환경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4․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임명가능 

 

     ② 자격기준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것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일수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17시간 이상인 경우 2명을 임명

                  -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며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준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처가능  

      ③ 환경기술인은 반드시 사업장에 상근하여야 함  

    폐수 배출시설 및 대기 배출시설 관리자(환경기술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질의   

      경우 3년마다 1회, 대기의 경우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신규 교육을 받은 후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일부 업체에서 연간 환경기술인 교육 수요 조사시 교육신청을 하지 않아 법정교육  

주기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기술인 변경 등 교육 수요가 발생하면 

반드시 교육 담당자(☎280-4534)와 상의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 되는 사항임. 

       ① 반드시 환경관리인으로 자체 선임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할 것(환경관리인 이수하고 그 외의

          인원이 교육을 받는 것은 상관없음)

       ② 기술인이 교체된 경우도 신규 임명된 경우와 같이 1년 이내 교육이수

구분 사업장 규모 자격기준

1종 수질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 환경기사 1명이상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 
2종 수질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 미만 환경산업기사 1명이상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수질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 환경산업기사,기능사 또는

대기분야 3년 이상 종사자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20톤 미만

4종 수질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 해당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
하는 고용인중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5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수질 폐수배출량이 50㎥미만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5톤 미만

 2. 환경기술인 교육(대기,수질)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근본적으로 사업장 현황(운영, 설비 등)과 허가증(신고증명서)을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개별법령에 변경신고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를 종합해 보면 사업장 상황과 허가(신고  

     증명서)증 내용이 상이하게 되면 대부분 변경신고 대상임. 

  따라서 시설 변경, 운전조건 변경 등 배출시설과 관련된 사업장 내부 환경이 변할 경우 

     반드시 지도점검 기관(☎280-3533)과 상의하여 변경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추진해야 함. 

      ※ 배출구를 달리하는 시설의 증설은 미신고에 해당되어 형사입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환경기술인이 법령을 임의로 해석해서 변경신고 대상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되는 사항임.

   대기 분야에서 변경신고는 하나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진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①10%이상의 증설 ․교체 ․폐쇄하거나 ②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③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④사용하는 연료원료를 변경

      할 때 ⑤또는 조업시간을 변경 ⑥하거나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야 하며, 

      방지시설이 없이 사업장내 배출시설을 신설하였거나  신고가 안되어 있는 기존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변경신고 미이행이 아닌 미신고로 고발사항 임 

      ⇨ 빈발사례: 포장시설, 공통시설(대기분야:입자상 물질 배출시설, 기타배출시설 

                                      수질분야:폐가스 응축시설, 이화학실험실, 산업용 정수시설 등) 

    변경허가

       처음 신고나 허가된 용량의 100분의 50(특정은30)이상 증설 또는 700㎥/일 이상 증가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질의 경우 절삭유 사용시설을 폐기물 신고만 하고 폐수배출 신고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와 신고필증상 폐수처리장 계통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

     귀금속 장신구,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레이 관련 시설은 폐수의 양과  관계없이 

        모두 배출시설로 분류되므로 『폐수발생양이 적어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임의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3. 배출시설 등 변경신고(대기,수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과의 연결 관로, 방지시설부터 최종 배출구까지의 연결관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됨.

   유출 지점에 따라 관련 규정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모든 사항이 위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부위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시설 점검 전담자 지정 운영 바람직)

    특히 원활한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관로에는 유체의 흐름표시를 부착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식 등으로 인해 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 최소 경고(과태료 처분 포함)

      부터 최대 조업정지(형사입건)까지 이루어지게 됨.

    허가나 신고필증에 대기의 경우 할성탄이나 여과필터 교체주기,  수질의 경우 폐수

      위탁주기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허가(신고)필증에 기재된 주기를 준수할 것 

    대기․수질 공통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므로 2년1회 정도 전 항목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 함.

 4. 배출시설 등 관리(대기, 수질)



    1  대기분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실시(자가측정은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 방지시설별로 년간 먼지․항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의 총합으로 측정횟수를 정함

       ※자가측정 후 여재는 반드시 환경관리인이 2년 이상 보관할 것

       - 환경관리인은 적법한 자가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측정현장에서 지도 할 것

       ※저녹스 버너도 녹스항목 외의 다른 항목은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보일러 등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지역별 황 함유량을 준수하는 연료를 사용 할 것

       - 경유 0.1%이하: 전국

       - 중유: 0.5%이하(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0.3%이하(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 이동식 시설 및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연료유1호, 휘발유, 나프타, 

         정제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

      작업환경 개선차원에서 연결된 비배출시설은 가지관에 해당되어 희석공기로

         적발되므로 불가피하게 비배출시설을 처리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할 것

      세정식 집진설비에서 누스가 되는 경우 대기분야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고장방치 등으로 과태료 처분되나 수질분야에서는 공공수역 폐수유출로 보아

        고발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관리에 유의 할 것 

         ⇨ 가능한 연결부의에 물받이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장에 유입토록 설비보완

       여과에 의한 시설이나 흡착에 의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여재 교체주기가 허가(신고)필증에 

        기재된 기간이내라도 자가측정 결과 유량감소가 현저하거나, 차압계의 압력이 높아졌을

       경우 반드시 교체할 것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1종 년간 80톤 이상 매주 1회
2종 년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월 2회
3종 년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 1회
4종 년간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 1회
5종 4종 이하 반기 1회



      도장시설의 경우 활성탄의 교체주기를 초과하여 작업장내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지

         못하여 작업자들이 현장을 개방하거나 공기를 유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임 – 도장시설은 유의하여 반드시 활성탄 교체주기를 준수할 것 

      대기배출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압력용기에 부착된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의 

         자체점검 주기를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년1회보다 강화된 년2회 이상으로 실시할 것 

    2  수질분야

      우수나 냉각쿨러에서 발생된 냉각수 등이 폐수에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폐수처리장

         유입관로 주변의 우수로 및 냉각수 관로를 정비할 것

      보일러에 청관제 등을 써서 pH가 변동이 된 경우 보일러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를 하여 위탁처리를 할 것인지 폐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표기하고 준수할 것 

      폐수위탁사업장에서는 폐수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에서 폐수저장시설까지 전량 자동으로

         모아지는 구조 및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폐수 저장조 내에 저장된 폐수의 양을

         알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함    

      재이용, 폐수위탁 등으로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서 폐수가 방류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아주 소량의 폐수라도 방류되면 무조건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며 방류된 폐수를 검사하여 수질기준

        초과시 무단방류로 고발조치 됨

      방지시설 운영도중 미생물 사멸, 화재, 침수, 시설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운영을

         못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자체개선개획을 도에 제출하고 운영할 것

         -자체개선계획을 재출한 경우 행정처별을 받지 않으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시에도

          각종 부과지수를 적용하지 않아 유리 함

      운영도중 환경오염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반드시 먼저 도와 소방서에 알리고

        화학사고의 경우 소방서,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에 신고 할 것

       - 신고이후 자체 오염확산 방지활동 전개는 산단별 구성되어 있는 기술인 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같이 작업할 것(이웃 사업장의 방재장비를 사용 한 경우 사후정산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신고로 의무사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에 신고나 허가 사항대로 사업장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사업장을 가동하여야 함

        ⇨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시설이 변경된 경우 임 
 

       가동개시 신고대상

           <수질분야>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가 새로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분야>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 증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

     가동개시 신고방법: 

     법률시행규칙 별지에 있는 가동개시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 가동개시 신고서와 허가증(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환경부서에 제출 

       가동개시 신고완료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야 함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반: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30조 위반: 1년이하 징역, 500만원

 5. 가동개시 신고(대기, 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 유량계    

 등을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도 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함 

     폐수의 경우 용수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의 차이가 큰 경우 냉각쿨러 등 차이를 발생

       시키는 주요시설 유입구에 반드시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차이를 관리 할 것

     용수사용량 또는 최근 폐수발생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경우 폐수유량계 검교정 실시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위반: 100만원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32조 위반: 5년이하 징역, 3,000만원

 6. 측정기기 부착(대기, 수질)



Ⅱ  주요 위반사례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조업하여야 함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조치사항

-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사법처분(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00산업단지에 위치한 ㈜00은 천공장비용 드릴의 재료인 합금강을 절삭

하기 위해 2012년 절삭기계(5기)를 인수하고 2013년경 절삭기계3기를 

신규설치하여(1일 최대 폐수량 1,870ℓ)점검당시까지 운영중에 있음에

도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함

    최근 수용성절삭유 사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용성절삭유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 검출되는 사례 발생(환경부 수질관리과 공문)

절삭유관련 인허가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여부 확인 후 인허가서류를

제출할 것    * 구리와 그 화합물,납과 그 화합물,비소와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6

가크롬, 셀레늄, 클로로포름 검출 가능



 ②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위반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시행규칙 제54조

○ 조치사항

- 행정처분(경고)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사례 

- 00산업단지에 위치한 0000(주)00공장의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나

(법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점검당시 자가

측정에 사용한 여과지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함

 ③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여야 함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조치사항

- 행정처분(경고)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사례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여야 하나, 점검 현재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 30Hp×1기에 연결된

여과집진시설 40㎥/분×1기에 대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자가측정 대행업체는 시료채취 후 시료채취기록부와 여과지를 사업장에
보내고 확인증을 받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측정대행업체는 사업장의 일시적인 휴업으로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사업장이 자가측정을 이행하도록 할 것



 ④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허가나 신고를 한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변경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3항

○ 조치사항

- 행정처분(경고)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위반사례 

-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

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점검당시 처리 공정중 

부상슬러지 유량조정조(1㎥)를 설치 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

 ⑤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

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위반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 조치사항

- 행정처분(조업정지) 및 사법처분(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

하여 배출시설에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점검당시(‘17. 3. 6) 000 생산공정의 용융,용해로 3.3㎡×1기 대기배출

    폐수처리시설 도면 시설 중 용적이 1㎥미만인 간이집수조라 하더라도 폐
수처리계통도에 표기하고, 반송라인 등 배관을 정확하게 표기할 것



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구경(지름 15㎝) 2개의 

구멍을 임의로 설치(’16. 8월)하여 이곳으로 공기를 유입(공기를 섞

어)시켜 가동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방지시설과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27)기타시설(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되는 시설)에 해당하거나 화
재․폭발예방을 위해 타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서
설치를 요하는 경우 근거서류 제출할 것



<별첨3 앞>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주의사항 알림

 

□ 자동차정비업의 샌딩시설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에 해당
  ○ 도장작업 전 페인트 제거, 퍼티작업 등을 위한 샌딩시설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중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에 해당

    * 분리시설 : 자동차 도장시설 등에서 페인트를 재 도색할 경우 기존 차량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벗겨내는 등 도장을 위해 피도장체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시설

□ LNG, 경질유 사용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적용
  ○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 시설은 시간당 증발량이 

2톤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천㎉ 이상인 보일러는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

    * 전북환경기술인협회 홈페이지(전라북도청 게시판)에 보일러 관련 업무 처리절차 안내

□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절삭기계도 폐수배출시설 해당
  ○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으로 
폐수량 산정(100리터 이상으로 산정 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 그 외 당부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배출허용기준 중 배출시설이 모든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하여 신고/허가(또는 변경

신고/변경허가) 이행(대기오염도 검사 후 검출 시 설치허가 미이행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처분)
- 해당항목 :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브롬화합물, 벤젠, 디클로로메탄
○ 음식료품, 또는 음폐수를 혼합 처리하는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항목 중
대장균 추가 요망(수질분석 후 검출 시 변경신고 미이행처분)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여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

  * 처분사항 : 행정처분(가동개시일까지 사용중지), 사법처분(고발)



<별첨3 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안내문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환경관계기관에
실시하여 주세요!!!!
- 신고하지 않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1. 절삭유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사업장중 1일 10ℓ이상 사용하거나 보관

    (저장용량이 10ℓ이상)하시는 사업장

  2.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하루 10ℓ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년중 하루를 10ℓ이상을 사용해도 해당됨

  3. 출판, 인쇄, 사진처리, 귀금속 장신구 가공 관련시설은 모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4.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재이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년 중 하루라도 100ℓ이상

     폐수를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5. 실험실 면적이 100㎥이상, 정수시설 중 정수능력이 1일 100㎥이상인 경우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됩니다.

  6. 도장시설의 면적이 5㎥이상이거나 2.25kw이상인 도장시설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7.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 단,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1,238,000칼로리 이상인 경우

  8. 용적이 3㎥이상이거나 동력이 7.5kw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과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

  9.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고체 톤백 포장은 신고) 

  10.동력이 15kw이상인 연마, 제재, 제분, 선별, 분쇄, 탈사, 탈청시설



참고 최근 환경부 동향



  화학물질 등록
 
 연간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였으나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보와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소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됩니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  

  화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 관리물질을 함유(0.1%이상)하는 제품에 대  

  해서는 제조·수입 전 용도·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 제도란?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

개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의 더 많은 정보는 누리집(http://ieps.nier.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미세먼지특별법(배출사업장 관련조항)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  

     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가동률 조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제출·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1월 10일 조간(1. 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방혜원 팀장 / 김영민 연구원

 02-2284-1730 / 1735
배포일시  2019. 1. 8. / 총 6매 

올해 중소환경기업에 2,408억 원 규모 융자 지원 

 ◇ 환경산업기술원, 1월 21일부터 환경정책자금 1분기 접수

 ◇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 고객 중심 제도운영 강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환경산업의 경

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

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

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

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1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

는 연 1.85%가 적용된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 1월 21일～1월 30일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접수 기간: 2월 21일～2월 28일

□ 올해 환경정책자금은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

의 편의를 높이는 고객중심 운영을 강화한다.
○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올해부터 10일 이내로 단

축했고,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또한 융자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시공계약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 5종 서류: 시공계약서(공사내역서), 세부도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증, 현장사진

○ 이 외에도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
의신청과 자가진단 서비스(loan.keiti.re.kr)’도 제공한다.



□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현장 접수로 환경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

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

원 본관 3층에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사업 담당자가 직접 신청 절차부

터 승인 후 융자금 인출방법,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

을 안내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12월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환

경기업에 대한 기술보증한도 우대를 추진하는 등 중소환경기업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

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사업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영민 연구원(☎ 02-2284-17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 환경산업체·재활용업체에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자금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환경산업 및 재활용산업 육성

○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으로 국가 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환경보건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방식 및 지원형태: 간접대출

※ 환기원의 융자승인 후 은행의 채권보전(담보심사)이 완료되어야 대출가능한 방식

○ 지원대상

- 환경산업육성자금: 중소 환경산업체

- 환경개선자금: 일반 중소 산업체(오염방지시설 분야는 중견으로 확대)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 재활용업체

○ 융자규모: 총 2,408억원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환경산업
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자금

융자
규모

합계 2,408 455 620 1,284 49
시설 1523 220 620 634 49
운전 885 235 - 650 -

○ 지원조건

자금 구분 지원분야
지원한도

(업체당)
대출기간 대출금리

환경산업육성

시설
시설설치자금

30억원 3년거치 4년상환(7년)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9.1분기
기준 1.85%)

해외시설설치자금

운전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5년)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2억원

환경개선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50억원 3년거치 4년상환(7년)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재활용산업
육성

시설 시설설치자금 25억원 3년거치 7년상환(10년)
분기별
변동금리
(’19.1분기
기준 1.85%

운전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 상환(5년)
긴급경영안정화자금

천연가스공급
시설설치

시설 시설설치자금 30억원 5년거치 10년상환(15년)



붙임2  질의응답 

1. 환경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요?

○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함은 물론, 국

가 환경 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고자 환경산업체에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드리는 자금입니다.

* 법적근거 : 「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
경관리 지원),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금 등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2. 융자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융자 지원 절차는 크게 융자공고·홍보, 융자접수, 융자 심사, 융자금 대

여, 중간점검, 완료보고·점검, 원리금상환으로 나뉩니다.

융자공고‧홍보
→

융자접수
→

융자심사
→

승인통보

환기원 → 수요자 수요자 → 환기원 환기원 ↔ 수요자 환기원 → 수요자
가. 융자지원사업 공고

나. 대외 홍보(접수안내)

가. 분기별 신청 접수

나.(융자관리시스템)  

융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심사순위 선정

나. 서류심사

가. 심사결과 보고‧통보

나. 대여절차 안내

자금회수

←
완료점검

←
중간점검

←
자금대여

←수요자↔금융기관

↔환기원
수요자 ↔환기원 환기원 ↔수요자

수요자↔금융기관↔

환기원
가. 정기 상환(회수)

나. 기한 전 상환(회수)

가. 사업완료보고

나. 완료보고 현장점검

다. 후속조치

가. 사업 관리

나. 진행 현황 현장  

    실태조사 실시

가.(은행‧기업)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

나. 대여 신청‧집행

3. 융자신청 시, 취급 은행은 어디인가요?

○ 시중 16개 은행(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

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 가능합니다.



4. 2019년 환경정책자금 접수 시기는?

○ 1분기 접수: 1.21 ~ 1.30(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2.21 ~ 2.28(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 2분기 접수: 4.9 ~ 4.15(예정)

○ 3분기 접수: 7.1 ~ 7.5(예정)

○ 4분기 접수: 실시 미정

5. 환경정책자금 현장 접수처는?

○ 주소: (03367) 서울시 은평구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층 금융지원팀 ‘환

경정책자금 현장접수처’

○ 문의: 02-2284-1731~1736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환경정책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

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을 포괄하여 일컫는 용어

○ 환경산업육성자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 환경산업체에 민간자금을 재

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차액 보전해주는 사업

○ 환경개선자금:「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및 제56조,「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2

항에 따라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 보전해주는 사업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 재활용업체에 정부자금으로 재정융자하는 

사업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환경정책기본법」제47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국가 대

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비용을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재정융자하는 사업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시설에 대해 원

칙적으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에만 개선 명령을 부과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

(2018.12.13.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

험물질임에도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 타 환경법에서는 배출시설이 배출기준을 3～4회 반복하여 위반 시 조업중지

○ 또한,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시설 개선에 장시일이 소

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

선 명령이 부과되는 배출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

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

우로 규정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하위법령 입법예고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준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 명령 부과
 

 ◇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20일 입법예고



- 그러나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하여 반복적 

위반 행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 최근 5년간(’13～‘17) 배출기준 초과는 70건,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개소

○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 기존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

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의 개선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

하려는 개선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이밖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를 함

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이 10일에

서 7일로 단축된다.
* 관리대상기기등 소유자는 용량, 절연유량,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농도 등을
시 도지사에 신고하고 시 도지사는 신고증명서를 발급

- 이는 단순 신고서류임에도 처리기간이 길어 신고 사업장에게 불필

요한 부담을 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

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

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8

년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 이지영사무관(☎ 044-201-67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이행 관련 규정 정비

○ 개선명령이 부과되는 ‘배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설정(규칙 안 제8조제1항 및 별표4제3호)

- 배출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소요기간 판단의 구체성 보완을 위해 별표4 행정처분기준에 노즐 필터 청소

와 같이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

- 기준초과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시에는 사용중지명령을 부과(규칙 안 별표4제2호)

○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최초 개선기간과 연

장기간의 합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규칙 안 제8조제3항)

□ 기타 미비점 보완

○ 관리대상기기(PCBs 함유 변압기 등) 사용현황 신고 변경신고의 처리기

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규칙 안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법률 인용 조문의 정비

-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에 관하여 개정 공포(‘18.6.12)된 잔류성유

기오염물질 관리법 인용 조문 정비 등(시행령 안 제19조제1항 등)



붙임2  질의응답

1. ‘경미한 위반 수준’은 어떤 점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인지?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농도로 초과한 배출

시설의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라는 개정법률의 목적 달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였음

○ 다만, 다이옥신의 발생 특성*과 기술적 한계**도 반영하여 환경기초시설

인 소각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폐기물 적정 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음

* 산업공정 소각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며, 생성원인이 복잡 다양(반입

폐기물 성상변화, 온도 체류시간 난류발생 등 연소조건 등)

** 10억분의1(나노그램, ng)～1조분의1(피코그램, pg)의 미량 측정으로 분석에 3～4주, 1회

측정시 200～500만원이 소요되어 상시모니터링이 곤란한 반면, 다이옥신만을 저감하

는 방지시설은 특별히 없는 상황

2. 배출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 여과필터 교체, 노즐청소 등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 필요한 부품의 제작 구매, 일시적 소각로 가동 중단시「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정화 조치와 행정청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음

○ 시설 개선을 위한 부품의 제작 구매 또는 위탁 용역 등의 발주, 일시

적 소각로 가동 중단의 경우「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정화 조치 및 

행정청 승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였음

○ 또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에 20~30일 가량이 소요되며, 법적(시행규칙 제8

조)으로 개선이행계획서를 15일 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 기

간을 추가 소요시간으로 반영하였음



3.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준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30이

하인 경우를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 최근 5년간(’13~‘17)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70건을 분석결

과, 초과수준이 30% 이하인 경우는 5건으로 8.6% 수준이었음.

- 과거 배출허용기준 초과건수의 10% 내외의 수준을 경미한 경우로 고려

하였음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es and dibenzofuranes)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생물축적성 독성 등의 특성

으로 인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스톡홀름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법)

- 제조를 목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연소와 농약과 같은 유기염소

계 화합물의 제조과정 등에서 불순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폐기물의 소각과

정이나 산불, 화재 등에 의해서도 생성

-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중(연 2회, 전체 배출시설의 약 10%)

○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 생물축적성 독성 등의 특성

으로 인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스톡홀름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법)

-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여 주로 변압기, 콘덴서 등의 절연유로 사용

- PCBs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관한 법률에서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물질 자체는 제조 사용 운반 등을 금지. 과거 제작된 PCBs 함유기기

는 신고제도를 통해 지역간 이동, 폐기, 매매 등의 현황 관리



○ 다이옥신 배출시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제철 및 제강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소결로

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가. 용량이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나.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다.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焙燒爐), 용융ㆍ용해로 
(鎔融ㆍ鎔解爐), 전해로(電解爐), 건조로

3.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4.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5.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6. 시멘트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
미터 이상인 소성(燒成)시설

7.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
미터 이상인 이염화에틸렌ㆍ염화비닐 제조시설

8. 소각시설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6월 28일 조간(6.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 / 이영성 서기관

 044-201-6900 / 6905

배포일시 2018. 6. 26.  / 총 5매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 미세먼지 관련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개 항목 기준 강화  

 ◇ 2019년부터 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 적용 대상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

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

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배출허용기준 개정(‘18.6.28)

□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

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 적용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

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으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된다.

○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

∼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

70ppm으로 강화된다.



□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

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되었다.

○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강화 대상이며, 먼지는 30㎎/㎥에서 20㎎/

㎥,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

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되었다.

○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강화 대상이다. 먼지 항목이 30㎎/㎥에서 15

㎎/㎥으로 가장 많이 강화되었고,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

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먼지는 30㎎/㎥에서 15㎎

/㎥으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되었으며,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1.2배 강화되었다.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

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이번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통

해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석탄발전소(37,276톤)는 전체 발전소(48,635톤)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배출하며, 제철·

제강업 등 3개 업종(68,304톤)은 전체 사업장(132,911톤)의 51% 배출

○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

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무인 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배출

가스 관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시시설 가동여부 감

시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영성 서기관(☎ 044-201-69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석탄화력발전소

구 분
먼지(mg/S㎥) SOx(ppm) NOx(ppm)

‘01.7 이후 ‘01.6 이전 ‘96.7 이후 ‘96.6 이전 ‘96.7 이후 ‘96.6 이전

현행 20 25 80 100 70 140

강화 10 12 50 60 50 70

□ 제철업(소결로)

구 분
먼지

(mg/S㎥)
SOx(ppm) NOx(ppm)

‘07.2 이후 ‘07.1 이전 ‘07.2 이후 ‘07.1 이전

현 행 30 130 200 120 200

강 화 20 90 140 100 170

□ 석유정제업(가열시설)

구 분
먼지
(mg/S㎥)

SOx
(ppm)

NOx(ppm)
액체연료 기체연료

‘01.7 이후 ‘01.6 이전 ‘01.7 이후 ‘01.6 이전

현 행 30 180 70 180 100 150

강 화 15 120 50 130 50 130

□ 시멘트제조업(소성․냉각시설)

구 분
먼지(mg/S㎥)

SOx(ppm) NOx(ppm)
소성시설 냉각시설

현 행 30 40 30 330

강 화 15 30 15 270



붙임 2  질의응답

①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1.4만톤 저감될 것으로 기대

□ 업종별로는 석탄발전업 9천톤, 제철업 3천톤, 석유정제업 1천톤 및 시멘트 

제조업 1천톤 삭감이 예상됨.

 ○ 이는 ’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전체 감축목표인 9만 9천톤의 14.1% 수준

<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PM2.5) 배출·감축예상량 >

② 다른 업종·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언제 강화되는지?

☞ 금년 하반기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

□ ’20년부터 다량배출사업장 외의 일반 사업장(약6만개소)에 적용되는 배출허용

기준(안)을 검토 중.

○ ‘18.7월 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완료할 예정임

○ 강화되는 항목은 먼지 등 27종(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일반물질 11종)이며, 벤조

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신규로 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

* 기준이 미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법 관리대상 16종)에 대해서는 내년까

지 2개년 간 매년 8개 항목씩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할 예정

구분 계 석탄발전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현행 배출량 52천톤 32천톤 11천톤 5천톤 4천톤
감축 예상량 14천톤 9천톤 3천톤 1천톤 1천톤



붙임 3  전문용어

□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업,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 소결로

○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를 원료로 소결광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고로에 투입 

전 품질을 고르게 하고 철광석 가루를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공정

□ 소성·냉각시설

○ 원료를 회전식 소성로에서 고온(1450℃) 소성하고, 냉각공정을 거쳐 반제

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공정

□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

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엄

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35종

※ 배출허용기준 : 벤젠 등 17종 기 설정, 18년 PAH(벤조피렌) 등 8종 설정예정, ‘19년

아닐린 등 8종 설정예정, 타 법관리(2종)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사물을 연결하여 사물 간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

라 및 서비스 기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2월 24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 / 송태곤 사무관

 044-201-6900 / 6907

배포일시 2018. 12. 24.  / 총 11매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

 ◇ 1kg 당 2,130원 부과하되,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

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

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

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

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

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관련 주요내용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

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

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

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정했다.

○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

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 [기본부과금 부과금액] = [오염물질 배출량] × [부과단가] × [연도별 부과금 산

정지수]1) × [지역별 부과계수]2) × [농도별 부과계수]3)

1) 농도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2) 지역별 부과계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계수

3)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기 위해 매년 고시되는 계수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이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

도와 부과단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

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kg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

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kg 당 2,130원을 부과한다.

○ 또한,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

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1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 기타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내용 >

□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

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 또한,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

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

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 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 원 발생할 것으로 추

정했다.

※ 사회적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삭감량(약 16만톤) × 편익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

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 톤의 11.2% 수준이다.

※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

소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톤 수준으로 예상됨

□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

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내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3.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4.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송태곤 사무관(☎ 044-201-69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소산화물 배출현황

 □ ´14년 기준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은 114만톤으로 수송분야 65만톤

(57%) > 산업분야 40만톤(35%) > 생활분야 9만톤(8%) 순

  ○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근 5년 사이 증가 추세

※ (´10년) 106만톤 → (´12년) 108만톤 → (´14년) 114만톤

  ○ 산업분야 질소산화물 배출량 역시 증가 추세로 에너지산업 연소 및 

제조업 연소 분야의 증가가 높은 편

  ○ 특히, 질소산화물은 먼지⋅황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배출

허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이 높은 편

※ (먼지⋅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vs. (질소산화물) 70～85%

A업종 황산화물(B업종) A업종질소산화물(A업종)



붙임 2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23조, 별표4
⋅5⋅8⋅9, 부칙 제1～4조)

  ①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부과단가는 2,130원/kg*으로 설정
    - 그간 산업계 협의(’17) 결과 및 업계 현장의 NOx 처리비용* 고려

* 처리비용 = (방지시설설치비 + 운영비) / 질소산화물삭감량

  ② 각종 계수 등 세부기준은 현행 먼지⋅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제
도의 안정적 정착 및 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강화

< 단계적 적용방안 >

시기 ～´19.12.31´20.1.1～´20.12.31´21.1.1～´21.12.31 ´22.1.1～
최소부과농도

유예
배출허용기준의 70% 배출허용기준의 50%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 1,490원/kg 1,810원/kg 2,130원/kg

* 최소부과농도: 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배출농도

  ③ 시행시점(´20.1.1)에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공

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20.12.31까지 배출부과금 적용 추가 유예

* 단, 개선 완료 후에는 곧바로 최소부과농도 30%와 부과단가 2,130원/kg 적용

 □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①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

우 이론적 최대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강화(안 제30조)

    - (현행) 현지 측정 후 20% 가산 → (강화) 이론적 최대 수준(배출기준

농도, 설비최대용량, 24시간영업)으로 배출량 산정 후 20% 가산

  ②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염화수소”와 통

합*하고, “불소화합물”은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안 제23조)

* 염소는 물질특성상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부과항목에 염화수소가 旣 존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대기오염물질 명칭을 “불소화물”로 규정

  ② 배출부과금 납부의 편리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

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7조)



붙임 3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 (도입 취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
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요 >

구분 초과배출부과금('83년～) 기본배출부과금('97년～)
부과대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1～5종) 대기배출사업장(1～3종)

부과항목
(단가)

9종
①먼지(770원/kg)
②황산화물(500원/kg)
③암모니아(1,400원/kg)
④염화수소(7,400원/kg)
⑤황화수소(6,000원/kg)
⑥이황화탄소(1,600원/kg)
⑦불소화합물(2,300원/kg)
⑧염소(7,400원/kg)
⑨시안화수소(7,300원/kg)

2종
①먼지(770원/kg)
②황산화물(500원/kg)

산정방법

[자체 개선 시]
①초과 배출량 × ②부과 단가 ×
③지역별부과계수×④연도별산정지수

[지도․점검에 의해 확인 시]
①초과 배출량 × ②부과 단가 ×
③배출기준대비초과율별부과계수×
④지역별부과계수×⑤연도별산정지수×
⑥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기준이내 배출량×②부과 단가×
③연도별산정지수×④지역별부과계수×
⑤농도별 부과계수

부과기간 초과시부터 개선완료까지 매 반기별(연 2회)

<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연혁 >

연 도 내 용 부과 대상항목
‘83년 9월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최초시행 (4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91년 1월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
(10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97년 1월 기본부과금 제도도입 (2종) 먼지, 황산화물

‘05년 2월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악취 삭제
(9종)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붙임 4  질의·응답

①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효과는?

☞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미세먼지 기준 약 1만

3천톤) 저감될 것으로 기대

□ 부과금액을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투자하도록 유도

○ 다만, 질소산화물의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는 대폭 낮게 설계

* [부과단가: 2,130원/kg] vs. [처리비용: 1,921원/kg] vs. [사회한계비용: 45,971원/kg]

-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사업장의 오염물질 實 처리비용 조사

□ 사업장에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

물질을 처리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약 16만톤 저감 추정

○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

출량 감축 목표인 11만 6천톤의 11.2% 수준

※ 다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시 질소

산화물 배출부과금에 의한 미세먼지 삭감량은 약 5천톤 수준으로 예상됨



②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계 비용 

부담과 편익은? 특히 중소기업 부담이 크진 않은지?

☞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추가 설치⋅운영비용이 연간 

약 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적 편익은 연간 약 7조

5천억원으로, 25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

□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납부하게 

될 부과금액 등이 달라져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 사업장에서 최소부과농도 수준까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약 3천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만약 추가적인 방지시설 설치⋅운영 없이 현재 수준으로 배출할 경

우 처리비용(3천억원/년)을 상회하는 수준의 부과금 부과 예상

□ 사업장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7조 5천억원* 정

도로 산업계 부담비용 대비 약 25배 이상 클 것으로 추정

* 사회적편익(7조5천억원) = 질소산화물삭감량(약 16만톤) × 편익원단위(46백만원/톤)

- 편익 원단위 출처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비용 재평가 연구”(‘15, KEI)

□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4⋅5종 사업장은 기본부과금이 면제되어 

중소기업에 대항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 지원 예정(’19년 예산안 80억원)



③ 현재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동시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산업계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닌지?

☞ 더 이상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건강을 위해 사업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사업

장의 대비를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지원대책도 병행

□ 미세먼지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일정 부분 비용부담은 불가피

○ 특히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의 원인물질로도 작용하여 

4계절 동안 상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관리 강화가 필요

□ 다만, 사업장의 환경설비 투자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최소부과농도 및 부과단가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④ 해외 질소산화물 부과단가, 질소산화물은 황산화물 대비 미세먼지 

영향이 적음을 감안할 경우 부과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 부과단가는 미세먼지 기여율, 해외 평균가격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먼지⋅황산화물에 대한 부과단가는 현재 배출수준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화가 필요함

□ 부과단가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것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해외 평균가격만으로 결정할 수 없음

○ 배출부과금은 최적방지시설 설치 촉구를 위한 제도로, 실효성을 위해 부

과단가(2,130원/kg)를 오염물질 처리비용(1,920원/kg)보다 높게(약 10%) 설정

○ 또한, 질소산화물은 오존의 원인물질로도 작용하여 사회한계비용이 황

산화물보다 높음(질소산화물 45,971원/kg vs. 황산화물 37,459원/kg)

○ 해외 부과단가의 경우 개정안보다 높은 국가*도 충분히 있으며, 국가별 사

회⋅환경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만으로 직접 비교는 어려움

*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 도입된 OECD 국가 13개국(평균 1,470원) 중 4위

- (1위) 스웨덴 6,500원/kg > (2위) 덴마크 4,800원/kg > (3위) 노르웨이 3,100원/kg

** 화폐가치⋅산업구조, 대기오염현황⋅부과금 설치목적⋅방지기술 수준 등

○ 먼지⋅황산화물 부과단가는 ‘91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머물

러 있어 현행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계획

* (부과단가) [먼지 : 770원/kg (´91～)], [황산화물 : 500원/kg (´83～)]

※ 단, 물가상승률은 별도 산정지수(연도별 산정지수)를 통해 반영

- 기본부과금은 1.7, 초과부과금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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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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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건일 과장 / 이영성 서기관

 044-201-6900 / 6905

배포일시 2018. 7. 30. / 총 18매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 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도서지역 발전소 등 배출시설 관리대상도 확대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 ‘석탄발전’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공포(‘18.6.28, ’19년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8〕사업장 배출허용기준

○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

시설로 관리된다.

○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

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 294, 현행유지 51, 신설 1(세정·건조·저장 시설의 탄화수소 기준 200ppm)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율: 최소 3%(이산화탄소) ∼최대 67%(이황화탄소), 브롬은현행기준(3ppm) 유지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및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등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된 ’디클로로메탄‘(’13년, 50ppm) 및 

’1,3-부타디엔’(‘17년,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 벤젠 등 12종(‘91년) → 염화비닐(’00년) → 디클로로메탄(’13년) → 트리클로로

에틸렌(‘16년) → 1,3-부타디엔(’17년)



□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 올해에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하여 ‘벤조피렌’(0.05㎎/㎥), ‘아

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

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

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다.
* ‘아세트알데히드’ 및 ‘베릴륨’ 등 8종은 ‘19년도에 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

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 ‘05.1.1 → ‘10.1.1 → ‘15.1.1 → ‘20.1.1 예정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 

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되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17.9.26)’의 삭

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되어 감축될 전망이다.

○ 또한 벤젠, 벤조피렌 등 배출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683톤 중 846톤

(23%)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영성 서기관(☎ 044-201-69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안)

구 분
배출허용기준

비고
현 행 개정(안)

일반

(11종)

입자상

물질
먼지(㎎/S㎥) 10∼70 5∼50
매연 2도 2도 링겔만비탁표

브롬 및 그 화합물(ppm) 3 3 현행유지
아연 및 그 화합물(㎎/S㎥) 5 4
일산화탄소(ppm) 50∼300 50∼300 1개 기준강화(200→150)
암모니아(ppm) 20∼50 12∼30
질소산화물(ppm) 20∼530 10∼250
황산화물(ppm) 10∼540 10∼250
황화수소(ppm) 2∼10 2∼5
이황화탄소(ppm) 30 10

탄화수소(ppm) 40∼200 40∼200
200→ 120으로기준강화,

세정시설등기준신설200
구리 및 그 화합물(㎎/S㎥) 5 4

특정

(24종)

카드뮴 및그화합물(㎎/S㎥) 0.02∼0.5 0.02∼0.2
시안화수소(ppm) 5∼10 4∼8
납 및 그 화합물(㎎/S㎥) 0.2∼2 0.15∼1.5
크롬 및 그 화합물(㎎/S㎥) 0.3∼0.5 0.15∼0.4
비소 및 그 화합물(ppm) 0.25∼2 0.2∼0.5
수은 및 그 화합물(㎎/S㎥) 0.05∼2 0.04∼0.1
염소 및 그 화합물(ppm) 2∼20 2∼15
불소화물(ppm) 2∼5 2∼3
니켈 및 그 화합물(㎎/S㎥) 2 2 현행 유지
염화비닐(ppm) 10∼180 10∼90
페놀(ppm) 5 4
벤젠(ppm) 10 6
포름알데히드(ppm) 10 8
1,3-부타디엔(ppm) 6 6 현행유지
디클로로메탄(ppm) 50 50 현행유지
트리클로로에틸렌(ppm) 50∼85 5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pm) <신설>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 <신설> 0.05 벤조피렌
1,2-디클로로에탄(ppm) <신설> 12
클로로포름(ppm) <신설> 5
아크릴로니트릴(ppm) <신설> 3
스틸렌(ppm) <신설> 23
에틸벤젠(ppm) <신설> 23
사염화탄소(ppm) <신설> 3



붙임 2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내역

구 분
배출허용기준 평균

강화율(%)전체 강화 유지 신설
총 계 423 346 68 9 30

일반

(11종)

소계 346 294 51 1 30

입자상물질
먼지 95 84 11 33
비산먼지 2 1 1 10
매연 1 1 0

브롬 및 그 화합물 1 1 0
아연 및 그 화합물 1 1 20
일산화탄소 9 1 8 3
암모니아 6 6 39
질소산화물 108 96 12 28
황산화물 106 94 12 32
황화수소 10 7 3 26
이황화탄소 1 1 67
탄화수소 5 2 2 1 38
구리 및 그 화합물 1 1 20

특정

(24종)

소계 77 52 17 8 3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7 4 3 21
시안화수소 2 2 20
납 및 그 화합물 8 6 2 19
크롬 및 그 화합물 4 4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 3 38
수은 및 그 화합물 5 5 42
염소 및 그 화합물 12 10 2 25
불소화물 11 7 4 24
니켈 및 그 화합물 1 1 0
염화비닐 10 7 3 30
페놀 1 1 20
벤젠 1 1 40
포름알데히드 1 1 20
1,3-부타디엔 1 1 0
디클로로메탄 1 1 0
트리클로로에틸렌 1 1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 1 100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1 1 100
1,2-디클로로에탄 1 1 100
클로로포름 1 1 100
아크릴로니트릴 1 1 100
스틸렌 1 1 100
에틸벤젠 1 1 100
사염화탄소 1 1 100

※ 입자상물질(일반)은 먼지, 비산먼지 및 매연 항목 포함



붙임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체계 주요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배출시설 분류 시설수 배출시설 분류 시설수
계 328 계 423

1) 섬유제품 제조시설 5 1) 섬유제품 제조시설 5
2)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3
2)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3

3) 펄프, 종이 및 공이제품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기록 매체 제조시설

5
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4
4)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시설 4
5)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시설 1

4) 코크스 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1 6) 코크스 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1
5)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15 7) 석유정제품제조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15

6) 기초유기화합물 및 가스제조시설 22
8)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15
9) 가스제조시설 21

7)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27 10) 기초무기화합물제조시설 27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12
11) 무기안료 기타 금속화물 제조시설 11
12) 합성연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11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5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5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2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12

11) 기타 화학제품제조 및 탄화시설 15
15)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12
16) 탄화시설(전통식숯가마150→100㎥확대) 3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12 17) 화학섬유 제조시설 12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7 18)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17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제품제조 16
19)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15
20)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16

1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26 2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26

16) 1차금속 제조시설 25
22) 1차 철강 제조시설 20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5

17) 금속가공제품 등 제조시설 20
2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20
25) 자동차부품 제조시설 15

18) 전자부품, 컴퓨터 등 제조시설 17
26) 컴퓨터 등 제조시설 17
27) 전자부품 제조시설 17
28) 반도체 제조시설 17

19) 발전시설 7 29) 발전시설(도서발전 1.5MW 이상) 7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5 3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및동물장묘시설 6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6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6
22) 보일러 3 32)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3
23) 고형 및 기타연료 제품 제조시설
등

13 33) 고형 및 기타연료 제품 제조시설 등 13

24) 화장로 시설 1 34) 화장로 시설 1
25) 도장시설 1 35) 도장시설 1
26) 입자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26 36) 입자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28
27) 기타시설 1 37) 기타시설 1



붙임 4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의 종류

1. 대기오염물질의 종류(64종)

 ○ 일반 대기오염물질 29종(설정완료 11종, 미 설정 18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설정완료 16종, 설정예정 8종(‘18년), 8종(‘19년), 기타 3종)

구 분 일반 대기오염물질 비  고 구분 특정대기유해물질 비  고
1 입자상물질(먼지, 비산먼지, 매연)

기준설정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1년

12종

기준설정

완료

2 브롬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아연 및 그 화합물 3 납 및 그 화합물
4 일산화탄소 4 크롬 및 그 화합물
5 암모니아 5 비소 및 그 화합물
6 질소산화물 6 수은 및 그 화합물
7 황산화물 7 염소 및 그 화합물
8 황화수소 8 불소화물
9 이황화탄소 9 니켈 및 그 화합물
10 탄화수소 10 염화비닐(‘00년)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1 페놀 및 그 화합물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12 벤젠
13 바나듐 및 그 화합물 13 포름알데히드
14 망간화합물 14 1,3-부타디엔(‘17년)
15 철 및 그 화합물 15 디클로로메탄(‘13년)
16 셀렌 및 그 화합물 16 트리클로로에틸렌(‘16년)
17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8년

기준설정 

추진 중

18 주석 및 그 화합물 18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19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9 1,2-디클로로에탄
20 바륨 및 그 화합물 20 클로로포름
21 황화메틸 21 아크릴로니트릴
22 메르캅탄류 22 스틸렌 
23 아민류 23 에틸벤젠
24 인 및 그 화합물 24 사염화탄소
25 붕소화합물 25 이황화메틸 

‘19년

기준설정 

예정

26 아크롤레인 26 아닐린
27 아세트산 비닐 27 아세트알데히드
28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8 벤지딘
29 디메틸포름아미드 29 히드라진

30 프로필렌옥사이드
31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2 에틸렌옥사이드
33 석면 석면관리법
34 다이옥신(‘97년) 잔류성물질법
35 폴리염화비페닐 잔류성물질법



붙임 5  전문용어

□ 일반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독성, 대기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64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35종

* 배출허용기준 설정(35종 중 19종) :「대기환경보전법」16종,「석면관리법」에서

‘석면’,「잔류성물질법」에서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 2종 관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국가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한계 기준

□ 전통식 숯가마

○ 내부는 진흙, 돌, 내화벽돌 등을 사용하고 외부를 동일 자재 또는 강재를

사용하여 축조한 숯가마 

□ 흡수식 냉·난방기기

○ 도시 가스 등의 연소 열에너지를 구동원으로 하여 진공상태로 물을 

냉매로 사용하여 냉방·난방을 할 수 있는 기기



붙임 6  질의응답

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방법 및 수준은?

□ 방지시설 효율, 배출수준 및 외국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 참고로, 벤조피렌(0.05mg/m3), 스틸렌(23ppm), 에틸벤젠(23ppm) 기준은 

우리나라와 스위스 및 독일 기준이 동일한 수준임

② 아스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강화 내용은?

□ 일반(강화 3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강화 2종 및 신설1)** 기준 강화 및 신설

* (강화) 먼지 40 → 25mg/m3, 황산화물 400 → 200ppm, 질소산화물 200 → 150ppm

** (강화) 벤젠 10 → 6ppm, 포름알데히드 10 → 8ppm (신설) 벤조피렌 0.05mg/㎥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암모니아
(ppm)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30(12) 이하 20(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15(12) 이하
5)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20(13) 이하

일산화
탄소
(ppm)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200(12) 이하 150(12) 이하

염화수소
(ppm)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
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13) 이하 9(13)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20(12) 이하 15(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12)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40(4) 이하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21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210(4) 이하
   (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120(6)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10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4)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7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35(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125(4)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4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0(15)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90(6) 이하

참 고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안)

가. 가스형태의 물질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6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35(6) 이하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6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10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35(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

이용시설
180(6) 이하 1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60(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

이용시설
5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12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210(4)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
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3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35(12) 이하

1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
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35(13)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

12)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
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35(13) 이하
1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

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

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50(13) 이하 2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230(1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3) 이하 150(13)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13) 이하
14)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40(12) 이하 25(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70(15) 이하
15)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4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1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70(6)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6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40(4) 이하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70(4)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55(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5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50(15)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25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20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90(15)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 100MW 이상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7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15(6) 이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25(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0(15) 이하
   (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
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70(12)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130(4) 이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3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130(4) 이하
7)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5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135(13) 이하
8)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

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7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80(13) 이하
9)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

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1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17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80(13)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80(12) 이하 60(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75(15) 이하

13)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75(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60(12) 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10 이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포름

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8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4(12)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

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4) 이하 4(4)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10(12) 이하 3(12) 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ppm)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2(12) 이하
6)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 이하 2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3(12) 이하 2(12) 이하

시안화수소
(ppm)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8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4 이하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
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6 이하

페놀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4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8(12) 이하 0.05(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5(6) 이하 0.04(6)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 

포함),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0.05(15) 이하 0.04(15)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S㎥)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8(13) 이하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0.1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5(12) 이하 0.2(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5(13) 이하 0.2(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0.5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5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80 이하 4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50 이하 7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9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10 이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탄화수소
(THC로서)

(ppm)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
을 포함한다)

200 이하 11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110 이하
5) 세정시설(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포함)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0 이하

디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50 이하

트리클로로
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50 이하 50 이하

1,3-부타
디엔
(ppm)

모든 배출시설 6이하 6 이하

아크릴로니
트릴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3 이하

1,2-디클로
로에탄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12 이하

클로로포름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5 이하

테트라클로
로에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10 이하

스틸렌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23 이하

에틸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23 이하

사염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3 이하



나. 입자형태의 물질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먼지
(㎎/S㎥)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
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3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16(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16(6)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2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2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12(15)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1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1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10(1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10(1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
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15(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25(12)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
합시설

40(10) 이하 25(10) 이하

먼지
(㎎/S㎥)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20(4) 이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15(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30(12)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
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
한다)

50(13) 이하 3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30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15(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3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2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3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30(12) 이하 15(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
가열시설

50(15) 이하 25(15) 이하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15(12) 이하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
보일러를 포함한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0.15(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0.1(12) 이하 0.06(12)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
다) 및 동물화장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12) 이하 0.8(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0.15(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
만인 시설

0.5(12) 이하 0.3(12)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동물화장시설(소각보
일러를 포함한다) 

0.3(12) 이하 0.2(12) 이하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3(12) 이하　 0.15(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3(13) 이하 0.2(13) 이하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현행 강화(안)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4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4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0.4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벤조피렌
(㎎/S㎥)

모든 배출시설 < 신 설 > 0.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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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사 이 청 ㈜대진보건환경연구소 010-2545-7345 lc64kr@naver.com

기술이사 임 환 성 ㈜대유에이피 010-8847-0104 hslim@dayou.co.kr

기술이사 장 사 원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 010-2713-7832 jangsa21@hanwha.com

기술이사 조 우 진 ㈜미래페이퍼 010-7546-2346 wjcho67@hanmail.net

기술이사 조 재 현 KCC  전주2공장 010-7632-3646 ravik@kccworld.co.kr

기술이사 진 희 석 LS엠트론㈜ 010-6698-9186 hsjin@lsmtron.com

기술이사 최 치 원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010-3677-9131 choicw99@hitejinro.com

기술이사 최 호 영 ㈜라광 010-3675-9463 perflife@naver.com



전북환경기술인협회� 2019� 주요�사업계획

월별 사�업�내� 용 비고

1월

-고문단�간담회(1/10)

-1분기�정기이사회(1/11)

-관계기관�신년방문

-관계기관�간담회(보건환경연구원)

명예회창,� 고문�참석

2월
-정책설명회�및� 신기술세미나(2/15)

-연합회�정기�총회

3월
-19년� 환경기술지원단�운영

-관계기관�간담회(환경청)

4월
-2분기�정기이사회� (4/5)

-회원�체육대회�및� 워크샵(4/19~20) 1박� 2일,� 회원전체

5월
-고문단�간담회(5/10)

-제9회�한마음�체육대회(5월말) 개최지� :� 완주군

6월 -환경전시회�및� 우수기업�방문 환경보전협회�연계

7월
-3분기�정기이사회(7/10)

-환경기기전시회 환경보전협회�연계

8월 -2019년� 한마음�캠프(1박� 2일) 가족참여

9월
-명예회장�및� 고문단�간담회

-우수환경기업�간담회

10월
-임원�워크샵(10/11~12)� 및� 4분기�정기이사회

-차기년도�신임회장�선거�준비

11월 -임시이사회(총회�준비)

12월
-제40차�정기총회� (12/5)

-우수�사례집�발간�및� 발표(정기총회�동일)



전북환경기술인협회�홈페이지�안내(� http� ://www.jce.or.kr� )�

▶�회원자격� :

� � 준회원� :� 회원�가입시�주어지는�자격

� � 기업회원� :� 환경관리�현황�작성을�위해�가입한�회원,� 가입�후� 연락�주셔야�됨

� � 정회원� :� 년회비(삼십만원)를�납부하는�회원사의�회원� -회원사당� 2명,�

� � 특별회원� :� 회원가입을�한� 사람으로�관공서등�관계기관에�종사하는�회원

� � 임원� :� 본� 회의�임원

▶�회원간의�원할한�소통을�위하여�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습니다.�

� � � 이메일이�잘못된�회원,� 가입사항이�잘못된�회원은�주기적으로�탈퇴처리�함.

� � � 로그인이� 안� 될시� 새로� 가입하시고� 회원자격� 문의는� 총무에게� 문자바랍니다.� 회원자격�

처리�필요합니다.


